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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적인 검찰 수사 발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2,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팀이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誌에 게재한 두 편의 논문3
과 관련된 조작 사건, 즉 연구 부정행위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과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예를 들어, Nature 誌 최근 호는 황 교수 사건을 ‘연구 부정

행위의 한심한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조소를 아끼지 않았다.4 더 나

아가 이 잡지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분야의 연구자라도 황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명백히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가 저질러졌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가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추측과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황우석 교수를 둘러 싼 편가르기에 의해 국민 감정의 골이 깊

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이러브 황우석’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모임에는 어떤 황 교수

의 지지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 저 뿐만이 아닐 줄 압니다. 저는 이번 건으로 PC방 사용료만 족히 20만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제

가 다 접어두고 이번 일에 매달리는 동안 직장에서 가족에서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처

와 제 낳아 주신 어머니한테도 목청 높여 싸우게 되어 의가 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이렇

게 싸우기는 처음입니다. 주변 친인척, 친구, 애인 관계가 이번 일로 큰 타격 입으신 분이 어찌 저 뿐이겠

습니까?  …” 

 

                                                 
1 이 원고에 있는 일부 내용은 2006년 2월 20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필자가 진행한 SRC 세미나 
(Thou Shalt Not Lie - Research Integrity in Biomedical Sciences)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2 이 원고는 2006년 2월 17일에 작성됐다.  
3 각각 Hwang WS et al., Evidence of a pluripotent embryonic stem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 
Science 303, 1669-1674 (2004), 그리고 Hwang WS et al., Patient-Specific Embryonic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SCNT Blastocysts. Science 308: 1777 (2005)을 말한다.  
4 Ethics and fraud, Nature, 439: 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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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사람은 매우 진지해 보이지만, 사실 PC방 사용료로 20만원을 쓸 정도면 거의 일상 생활

은 포기했다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이러니,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질 

리 만무하다. 황 교수 사건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까지 지장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기이하다.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과학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난 논문 조작 만으로도 황 교수 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게임 종료’를 했어야 하는 사

안이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이른바 ‘명예 제도(Honor System)’, 즉 정직하고 사후에라도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연구든 계획, 실시, 평가해 그 결과를 보고하되, 이러한 전 과정에 충실했음을 상호 신뢰

한다는 원칙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하다고 할 거짓에 의해 신뢰가 깨어졌더라도, 

문제를 야기한 과학자에게는 바로 퇴출이나 연구 지원 제한 등과 같은 징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이언스誌처럼 명망있는 과학잡지를 상대로 논문 조작과 같은 거짓말을,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의 정도가 더 심하다. 요컨대, 황 교수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도권 과학계에서 그와 공동 연구를 하려 하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뛰어난 과

학적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혁신적 발견(발명)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구자의 윤리나 정직성과 같은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혼란은 

가중되고 심지어는 아예 발견(발명) 자체를 무위로 돌려 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핵

치환을 통한 맞춤형 줄기세포는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과학기술이지만,  난자 제공의 

윤리적 기준이 무시되고 더 나아가 연구 부정행위가 자행됨으로써 이 기술이 과연 제대로 발전될 수 있

을지 회의를 가져 왔다. 분명히 이것은 환자들은 물론 과학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큰 손실

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연구자의 정직과 윤리가 전제됐을 때에만 어떤 과학기술이든지 그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논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원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연구 윤리 시스템이 확립된 역사적 과정을 개략

적으로 살펴 보고, 이러한 과정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주는 교훈 또는 시사점

이 무엇인지 기술하겠다. 더 나아가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논증하고자 한다. 결국, 본 원고의 주 목적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며, 

무엇보다 책임을 지는 연구 수행 행태 --- 이를 총체적으로는 Good Research Practices, 즉 ‘우수 연구 수행 

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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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연구 윤리 시스템 확립 과정5 

 

기록에 의하면, 1974년에서 198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12 건 정도의 부정행위가 과학 분야에서 발

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과학 분야의 연구 부정행위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다. 1980년에 네 곳의 주요 연구 기관에서 발생했던 연구 부정행위가 대중에게 알려졌

다. 그러자 1981년, 당시 미 하원의 ‘과학 및 기술 위원회 조사 및 감독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앨버트 

고어 2세 의원은 점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문회를 개최한

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청문회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요컨대,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발

생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국립보건원(NIH)은 물론,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들이 연구 부정행위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보고 등이 마침내 미 의회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미 의회가 1985년에 ‘보건연구확장법(the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본

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 법은 ‘공중보건서비스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새로이 제 

493 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제 493항에 따라, 보건성 장관은 연구비 신청자나 수혜기관이 과학적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더 나아가, 보건성 장관은 위

중하다고 판단되는 과학적 사기 행위를 보건성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공표해야 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은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기에 적절

히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입법 과정을 통해, 기존에 국립보건원이나 FDA같은 공중보건기관(Public Health Service, 

PHS)6이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에 과학 분야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더 강화됐다. 

결국, 1986년 6월에 국립보건원은 ‘연구비 및 계약 지침’을 발표했으며, 미 연방정부도 ‘과학에서 의심

되는 부정행위를 조치하고 보고하기 위해 연구비 수혜자 및 신청기관이 지켜야 하는 책임’이라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1989년 8월 연방회보에 싣기에 이른다. 참고로, 이 최종 규칙은 42 CFR Part 50, 

Subpart A의 형태로 미 연방규정에 포함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5 이 부분은 미국 보건성 연구정직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의 홈페이지를 참조한 것이다 
(http://ori.dhhs.gov/about/history.shtml).   
6 PHS, 즉 공중보건기관은 다음과 같은 연방정부기관을 말한다.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식품의약품청(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청(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 자원 및 서비스청(The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의료기관 
연구 및 질관리청(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독성 물질 및 질병 등기청(Th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인디안 건강청(The Indian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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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전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각 공중보건기관 별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1986년에 국립보건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국립보건원 내 ‘기관섭외국(Institutional Liaison Office)’에 위임했다. 요컨대, 이것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

한 조치를 전담하는 단일 중앙 기구가 보건성 내에 최초로 설립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1989년 3월에는,  ‘과학정직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이 국립보건원장 산하에, 그리고 ‘과

학정직성심의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 OSIR)’은 보건성 부장관 산하에 설치된다. 물론, 이

들의 주 목적은 과학 분야의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 볼 것은, 과학정직

성심의국이 생겨남으로써 연구비를 수여한 기관 대신에 제 삼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다루는 주 연방정부 

기구로 자리잡게 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연구비 지원을 결정한 기관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다루게 됨으로써 생겨날 수도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conflict of interest)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제도적 조

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2년 5월에는, 과학정직국과 과학정직성심의국이 합쳐져 보건성 부장

관 산하에 ‘연구정직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이 됐다. 1992년 말에는 연구 부정행위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소된 모든 연구자들에게 청문 기회를 주는 절차를 보건성이 마련했다. 

  

1993년 6월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국립보건원 재활성화법(the NIH Revitalization Act of 

1993)’에 서명함으로써 연구비를 수여하는 기관과 연구 부정행위를 다루는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

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을 통해 연구정직국이 마침내 보건성 내의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참고로 조직 구조상, 연구정직국은 보건성 부장관이 지휘하는 공중보건 및 과학국 내의 보건성 장관실 

산하에 위치한다. 

 

국립보건원 재활성화법은 동시에 ‘연구정직성 위원회(Commission on Research Integrity)’가 정부 내

에 설치되도록 강제화했다. 연구정직성 위원회의 주 임무는 연구 부정행위를 억지하는 시스템의 업무 

수행 과정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95년 11월에 연구정직성 위원회가 보건성 장관에게 최종 보

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연구 부정행위 사건에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의 개발이라든가 ‘책임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위해 교육 프로그

램을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3 개의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1996년에 보건성 장관은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정직성에 대한 심의단(Review Group on Research 

Misconduct and Research Integrity)’을 소집하고, 여기에서 연구정직성 위원회가 제안한 각종 쟁점을 포함

해, 당시 보건성이 연구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제반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결국, 

1999년에 보건성은 앞서 연구 정직성 위원회가 제기한 쟁점 및 권고 사항,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및 연

구 정직성에 대한 심의단의 평가 결과에 근거해 몇 가지 정책을 변경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연구 정직성

을 제고하고 의심이 가는 연구 부정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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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립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 제안한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를 보건성이 받아들였다. 즉, 연구 부정행위는 날조, 위조, 그리고 표절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날조

(fabrication)는 없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것도 

날조에 해당한다. 위조(falsification)는 실험대상, 기기, 과정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료의 일부를 고치거나 

또는 빼고 발표함으로서 연구가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 행위

이다. 마지막으로 도용(plagiarism)은 정당한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생각이나 결과, 심지어는 

글이나 어구 등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통일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

게 됐다.  

 

둘째, 연구 부정행위를 실제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전 과정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연구자가 속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

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이는 보건성 내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담당하도록 했

다. 대신에 연구정직국의 주 임무는 이러한 조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됐다.  

 

셋째, 연구정직국의 역할 또는 사명은 주로 연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로 감독, 교육, 감사 

에서 발견된 사실이나 권고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정직한 연구 수행을 제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

도록 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연구정직국의 중요한 두 가지 분과는 조사감독분과(Division of 

Investigative Oversight)와 교육 및 정직성 분과(Division of Education and Integrity)이다. 

 

넷째, 보건성 내 공중보건담당 부장관이 연구 부정행위 및 관련된 행정 조치의 최종 결정 권한을 위

임받았으며, 여기에 불복할 경우 물론 항소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정부 체제로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셈이다.   

 

다섯째, 연방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모든 대학, 연구기관 들은 반드시 책임있는 연구 수행에 대

한 교육훈련을 소속 연구자 전원에게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여기에서 연구자라 함은 교수나 정식 연구

원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연구의 제안, 실시, 결과 보고, 심의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여섯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러한 보건성의 정책은 이후 몇 차례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나, 큰 줄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보건성은 2005년 5월 17일 최종 정책을 연방회보에 게재하고, 이는 42 CFR Part 93로서 연방규정

에 편입됨으로써 강제성을 띠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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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논문 조작 사건으로 황우석 교수 팀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문제점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러한 부정직한 연구 행태가 황 교수 팀에만 국한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

다.  일단 황 교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서울대 수의대와 한양대병원의 부실한 기관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운영이라든가 거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감독 기능 등은 유사 

내지 동일한 연구 부정행위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높여 주는 정황들이다. 더욱이, 국내 

의료계의 경우 임상연구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비상설 상태로만 존재하고, 그나마 거의 표준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준다. 

 

필자는 과거 제약업계에서 실제로 의약품 임상개발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러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약업계가 자체적으로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각종 전임상

시험(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에 얼마나 연구 부정행위가 끼어들 소지가 많은지 잘 알고 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얻어진 실험 상황을 실사(inspection)해야 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인력 및 전문성이 갖는 내재적 한계, 더 나아가 의료계와 학계 등의 협조 내지는 방조가 자리하

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종류의 연구 부정행위는 그 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중차대하다. 요컨대, 연구 부정행위를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해 요소로써 인식하고, 이

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학계, 나아가 전(全) 사회적인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권의 나라들은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 아래, 제도 보다는 개인의 덕에 

의한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법과 제도로써 백성을 지도하고, 형벌로써 질서를 유지시키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 나가되 이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덕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論語, 二

編 爲政).” 

 

요컨대, 시스템 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헌신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됐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훌륭한 시스템이 없이는 훌륭한 

산물을 기대할 수 없다(No quality systems, no quality products)’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오노 나나미

는 이러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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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 융성의 원인은 (로마인들이) 만들어 낸 제도에 있다. 인간의 기분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으며, 기분을 새롭게 해 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모든 사람이 기분을 일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분을 일신하려면 일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 밖에 없다. 즉, 제도화 또는 시스템화를 할 수 밖에 

없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 즉 Good Research Practices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 보건성의 연구정직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육, 예방 

그리고 규제 행위를 통해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조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7   

 

우선, 교육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연구 윤리 및 책임있

는 연구 수행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각종 원칙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들이 결국 미래의 연

구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연구 경력의 초기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기자회견장에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황우석 교수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이

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굳히게 됐다.  

 

교육 관점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미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교수, 연구원, 실험실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입 및 지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다. 동시에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이 목적에 적합하다. 왜냐 하면, 인터넷을 통하면 개인의 시간과 이해도에 따라 개별적 학

습 진도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수자에 대한 중앙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피츠버그대학교의 보건관련 대학들에 소속한 모든 연

구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구 수행 기본과정(Research and Practices Fundamentals)의 초기화

면을 보여 주고 있다. 

 

 

                                                 
7 “ORI monitors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and facilitates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through educational, preventive, and regulatory activities.” http://ori.d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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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츠버그대학의 Research and Practices Fundamentals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의 초기화면 
(http://rpf.health.pitt.edu/rpf/modules/edMod.cfm?main=edIndex)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시스템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상설화된 연구정직성위원회의 둘을 

들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미국에서 연구 윤리 시스템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내부고발자

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가 의식하도록 하고, 이들의 고발을 장려하는 것이 연구에서 부정 행

위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명예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과

학 연구에서 정직성을 담보하려면 이러한 상호견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은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 부정 행위를 감독하는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부고발자가 처음 찾아간 곳은 방

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자였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 삼자가 연구 부정행

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존

재하지 않는 21세기 한국 과학계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난자 제공에 얽힌 

황우석 교수의 윤리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가 보여 주었듯이, 비록 내부 기구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과 투명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수수방관

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서울대가 소장파 교수들의 용기있는 주장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가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철저한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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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를 조

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반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를 각 대학과 

연구기관이 받아들이도록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요컨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담당한 역할

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기능을 이어갈 시스템과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확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규제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은 확인된 연구 부정행위에 관여한 연구자를 확실히 징계하는 징

벌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적절한 징계와 처벌을 공평하게 적용하

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징벌 제도의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징계와 처벌이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미

국의 경우 연구정직국의 업무를 규정한 연방규정(42 CFR Part 93)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

구자는 우선 내부 징계, 즉 신상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을 당하며 심지어는 학위가 취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징계는 이차적으로 외부 처벌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 정책 위원회에 참여 금지, 연구비 지원 금지, 기 지급 연구비 

반납 및 기 지출 연구비 배상 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이 연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인신의 구속, 즉 

금고나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들이다.  즉, 의도적

으로 또는 알면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 대상 또는 타 

연구자 및 소속 기관, 더 나아가 국민 건강 및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 엄한 징계를 받

게 된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대응 자세도 가중 처벌 유무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경

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보자나 조사위원 또는 증인들에게 보복 행위를 기도한 경우가 모두 

가중 처벌 대상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표 1>에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돼야 하는 

시스템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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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ood Research Practices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Educational 

 대학(원) 교과 과정, 연구 윤리 및 제 연구 수행 원칙 필수 이수 

 모든 교수, 연구원, 실험실 종사자 들에 대한 도입 교육 및 지속 교육  

 중앙 관리 시스템 (인터넷 이용) 

 미 이수자는 연구 참여 불허 

 Preventive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도입 

 연구 정직성 위원회의 상설화 

 정부 차원의 제도화 의지가 중요 

 Regulatory 

 확실한 징벌 제도 도입 

 

  

결론 

 

황 교수 사건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대해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처우에도 그대로 직결됨이 분명하다.8 환언 하면, 연구 윤리와 Good Research 

Practices는 결코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 부정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매우 심각

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과학 연구의 질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 부정행위를 억지하는 문화

와 제도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8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추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비윤리적인 행위와 명백한 연구 부정의 둘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 확실하다. (The trajectory of the Hwang scandal highlights the shortness of the path between 
unethical behaviour and outright misconduct.), Ethics and fraud, Nature, 439: 117, 2006     
 
 


